
자연환경보전법 개정(‘22.1.6. 시행) 관련

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

□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(‘22.1.6. 시행)

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

생태․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[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(’22.1.6. 시행)]

자연환경보전법(‘21.1.5.)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(‘22.1.6.)

제46조(생태계보전부담금) ⑥제1항에 따른 

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

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, 지역계수 및 

납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

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

하고,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

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「국토의 
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의 

용도를 기준으로 한다. 

제38조(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) 

 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

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. 

부칙  <제32327호, 2022. 1. 6.>  

제2조(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

따른 적용례)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

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
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

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

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전략환경영

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

영향평가의 협의, 재협의 또는 변경협

의를 요청하거나 「광업법」 제42조에 

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

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

적용한다.



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2의4] <신설 2022. 1. 6.>

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(제38조 관련)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

  가.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

    1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

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: 1 

    2) 1) 외의 지목인 경우: 0

나. 녹지지역: 2

다. 생산관리지역: 2.5

라. 농림지역: 3

마. 보전관리지역: 3.5

바. 자연환경보전지역: 4

2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

가.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: 4

나.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: 3

다.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: 2

라.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: 5

비고

  1.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

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.

  2.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

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(부과대상사업의 

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)에 따른다.



□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

ㅇ (산정기준)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

곱하여 산정

ㅇ (부담금 산정식)

단위면적당 
부과금액  
(원/㎡)  

×
{ (

용도지역별
훼손면적

(㎡) 
× 

용도
지역별

지역계수
) + (

생태·자연도
 권역·지역별  
훼손면적(㎡) 

×
생태·자연도 
권역·지역별 
지역계수

) }

2   

  ※ 적용시점 : ‘22.1.6.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

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

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,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「광업법」 

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

부터 적용[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<제32327호, 2022. 1. 6.> 제2조]

< 00 개발사업 >

 ○ 총 사업면적 : 1,200,000㎡

 ○ 생태계 훼손면적 : 1,000,000㎡

  - 훼손면적 중 용도지역별 면적 : 주거지역 300,000㎡,  농림지역 500,000㎡, 
보전관리지역 200,000㎡

  - 훼손면적 중 생태․자연도 권역․지역별 면적 : 1등급 50,000㎡, 2등급 400,000㎡, 
3등급 550,000㎡

생태계
보  전

부담금(원)
= 300  

(원/㎡)  
×

{ (
300,000㎡×1+
500,000㎡×3+
200,000㎡×3.5

) + (
50,000㎡×4+
400,000㎡×3+
550,000㎡×2

) }

2

참고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예시


